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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EARCH FINDINGS

There are many problems of pricing when construction appraisal.. There are 

suggested some alternative solution.

2. RESULTS

Nowadays construction environment is changed very rapidly. Emotional expertise 

is required to actively respond and demonstrate autonomy in the real estate. With 

the growing number of people who have improved their knowledge of the construction 

and are good for the construction based on conflict, the proportion of cases related 

to construction about litigation is increasing.

Results of construction appraisal have a big effect on result of trial. There are 

many problems of pricing when construction appraisal. there are suggested some 

alternative solution.

3. KEY WORDS

∙appraisal, construction, problem, pricing, trial 

국문초록

오늘날 부동산 건설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감정에 관한 환경 역시 변화의 중심에 있다. 부동산환경에 능동적

으로 대응하고 자율성을 발휘하기 위하여 감정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근래에 국민들의 건설관련 지식수준이 향상되

고, 건설 관련 분쟁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를 위한 전문가들이 많아지면서, 건설관련 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

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건설관련 소송에서 건설 전문가에 의한 감정은 필수적이다. 감정결과가 중요한 증거방법이 되

어 재판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건설 감정 공사비 산출 시의 단가 적용에 있어 표준 품제과 실적공

사비 적용에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고, 소송 당사자들이 만족도는 낮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문헌조사, 

서울 중앙 지방법원 건설감정인 실무연수자료, 건설감정전문가 면담 등 실증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향을 연구하였다.  

핵심어: 감정, 건설, 문제점, 단가적용, 재판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오늘날 부동산 건설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

며, 감정에 관한 환경 역시 변화의 중심에 있다. 

부동산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자율성을 발

휘하기 위하여 감정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우리 사회는 도시화ㆍ산업화되면서 부동산

의 이용과 개발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와 아울러 

다양한 부동산 공급이 확대 되고 있다. 사회제현

상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설관련 지식수준이 향



22  건설관련 소송에 따른 법원 감정 시 건설비 단가 적용에 관한 연구

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 관련 분쟁에 종사하

는 전문가들이 많아지면서, 건설관련 소송이 차

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대부

분의 건설 관련 소송에서 건설전문가에 의한 감

정은 필수적이며, 감정결과가 중요한 증거방법

이 되어 재판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러

므로 건설 관련 소송에서 감정의 공정성, 합리

성, 효율성,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건설소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감정결과

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 관련 소송에 따른 법원 감정 시에 적용하는 

건설비 단가 적용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

점을 도출함에 있다.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건설

비 단가 산점을 산출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시간적 측면으로 2010년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발생된 건축 공사 관련 소송에 관

한 연구로 2016년까지의 통계에 한정한다. 공간

적 측면은 전국적으로 실시되어 온 각종 공사에 

표본을 두고 있다. 공사비 산정산출 시 적용 단가

에 관한 논문을 검토하여 단가적용 방법의 종류

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며, 건설 감정관련 

문헌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작성한 건설감정

인 실무연수 자료를 분석하는 등 각종 문헌 연구

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아울러 법원 건설 감정 

경력 10년 이상의 감정인 5인 으로 부터의 직접

조사를 통하여 해결안을 제시하는 실증 분석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는 건축물에 대한 법원감정과 단가

적용 방법에 대하여 선행연구 와의비교 분석을 

통하여 본 논문의 연구 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법원 감정의 핵심적인 내용 중 공사비 감정, 표준

형 감정내역서, 감정인 선정 절차, 감정절차, 감

정인의 책무 등에 대하여 논문 및 문헌조사를 통

하여 기술하고, 건축물 법원 감정 시 단가 적용 

방법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1. 건설비 관련 감정의 의의 

1) 토지․건물 등 감정의 의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감정평가방식들은 어

떠한 이론적 진화과정을 거쳐 온 것들인가. 현재 

흔히 사용되고 있는 평가 3방식은 각각의 방식들

대로 평가기법으로서 논리적인 타당성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위와 같이 연 이어지는 의문들은 부동산 감정

평가의 이론적 기초를 굳건히 하는데 있어 반드시 

풀려야 할 숙제들 가운데 하나다. 그러함에도 불구

하고 위와 같은 의문들에 대한 해답이 될 만한 명

쾌한 설명은 어느 곳에서도 발견하기 힘들다.

그 어느 곳에서도 위와 같은 부동산감정평

가론의 기본적 물음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기 힘

든 가운데서도 이러한 해답에 대체될만한 논리

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가끔 경제학가 등의 일부를 부동산감정평가

이론의 발달사(發達史)인양 소개하는 글들이 보

이기도 한다.1)

예컨대 고전학파, 한계효용학파, 신고전학

파 따위의 몇 상징적인 학자들의 가치논쟁에 관

한 이야기들을 산발적으로 인용하는 경우가 눈

에 띄기도 한다. 뿐만 아니다. 한 술 더 떠서 이들 

상징적인 학자들 가운데 일부의 주장을 그럴듯

하게 번안ㆍ윤색하여 부동산감정평가론의 발달

사인양 과대 포장하는 경우마저 있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서도 이들 경제학자들

이 부동산평가방식의 개발에 논리적 토대를 마

련했다는 증거는 발견하기 힘들다.

과연 평가방식의 논리적 기초, 즉 성립원리

를 구축하는데 있어 상징적인 몇 사람의 경제학

사에 기록되고 있는 인물들을 등장시키는 것으

로서 가능한 것일까.

건물 등의 부동산평가방식의 원리를 과학적

 1) AI(AIREA), The Appraisal of Real Estate, Appraisal Institute, 2001, pp.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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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세움에 있어 경제학사에 기록될만한 유명

한 경제학자들의 이름이나 들먹이는 것으로 그

쳐도 되는 것인가.

위와 같은 물음에 대해 그 대답은 당연히 아

니오 라고 할 것이다. 부동산평가의 원리는 유명

한 경제학자들이 이름을 빌려 해명한 타당성을 

갖는 논리에 의해 형성되어지는 영역이다. 즉, 

이론적으로 성립 가능한 가설의 영역이지, 권리

라는 이름을 빌려 맹목적으로 이론에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이다.2)

건물 등 부동산감정평가방식은 어떤 대상물

을 상대로 인간의 가치인지작용이 일정한 산출

과정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산출과

정으로 표현되는 과정에는 지대(지가)이론의 성

장과정이 한 몫을 톡톡히 해냈다.3)

2) 건설비 관련 감정 

감정은 일반 감정 평가와 건설비 감정 평가

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건축물을 짓는 과

정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예상하지 못한 문제

가 자주 발생한다. 그 중 하나가 공사비에 관한 

분쟁인데, 소송 진행시 담당 판사는 건설공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므로 건설 전문가

에게 감정을 의뢰하고 있으며, 감정 결과는 소송

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4)

(1) 감정인 선정 절차

해당 법원이 감정 후보자 3인을 컴퓨터 추

첨을 통하여 추천한다. 예상 감정료와 감정 경력

이 기재된 이력서를 받아 소송 당사자에게 통보

하여 의견을 청취한 후 담당법관이 가장 적합한 

자를 감정인으로 지정한다.

(2) 감정 절차

감정인에게 지정결과를 통보하고 원고나 피

고 중 감정신청을 한 당사자에게 감정료를 예납 

받은 후 감정인의 공정한 감정 수행 선서를 하게 

한다, 그리고 공사규모 따라서 대략 3~6개월의 

기간 동안 감정을 실시한다. 감정결과에 대하여 

원고나 피고 중에서 이의가 있거나 부실한 감정

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감정 보완신청이나  사실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물론, 감정인은 이에 대

하여 성실히 보완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감정인의 책무

감정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의 절차인 감정

준비작업의 과정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감정이 

될 수 있도록 소송 당사자에게만 자료 제출을 의

뢰하지 않는다. 감정인 스스로 사안을 분석하여 

필요한 자료를 먼저 요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

해야 한다. 감정인이 채택한 감정방법과 감정 자

료의 적부는 감정결과의 신빙성을 높이는데 중

요하므로 감정방법과 감정 자료를 선택할 때 사

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합리성을 갖추어야 한다.

2. 공사비 산출 방법 

1) 건설․토지 등 공사비 감정

(1) 건물

건물이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로서 지붕, 

기둥,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속되는 부대시설과 

건축설비를 포함한 개념이다.

건물은 용도, 구조, 지붕형태 등에 따라 구

분할 수 있고 이용자를 중심으로 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와 소유가 다른 입지지장의 

건물 또는 소유자 자신이 직접 이용하고 있는 경

우와 대여건물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5)

평가방법으로는 감정평가규칙 제 15조이

다. 건물의 평가는 원가법에 의한다. 다만, 원가

 2) 김용민, “부동산감정평가의 원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04.12.23. 제23집, pp.72~73.

 3) AI(AIREA), The Appraisal of Real Estate, 1992, pp.24-29.

 4) 이기상, 감정평가-공사비 편, 서울 : 박영사, 2015,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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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토지․건물 일체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만, 두 개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

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로 이루어진 복합부동산도 일체로 

평가할 수 있다.6) 

건물과 토지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다. 다만, 거래사례비교

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평가가격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

라 건물가격과 토지가격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다.7)

2) 공사비 산출 방식

(1) 표준품셈

공공공사의 예정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으로 1962년에 실시되었다. 표준품셈은 건설 공

사의 다양성과 신기술 및 신공법을 즉시 반영하기 

어려우며, 공사의 특성이나 환경을 세밀하게 반영

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표준품셈의 단점을 보완하

기 위해 실적공사비의 제도가 도입 되었다.

(2) 실적 공사비제도

2004년 1월부터 공공공사에 도입된 실적 

공사비제도는 이미 수행된 유사한 공사의 표준 

공종별 계약단가에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

정한 후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최저가 

낙찰제도와 병행하여 적용하다보니 단가가 과도

하게 낮아져서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을 위협하

는 실정에 이르러 실적공사비 제도를 보안한 표

준 시장 단가를 공고하였으나 여전히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3) 하자보수비의 산출

감정인의 감정서에 명시된 하자보수비 산출

기준을 보면 재료와 노임의 수량산출을 ‘건설공

사표준품셈’, 재료의 단가는 물가조사기관에서 

발행한 ‘물가정보’, 노임단가는 대한 건설협회 발

표 ‘시중노임단가’, 제 비율은 ‘공사원가 제 비율’

등을 활용하여 산출한다.

3. 선행연구의 검토 

우리나라 건선관련 공사에 따른 법원 감정 

시, 건설 감정평가의 단가 적용에 관란 내용을 

본질적으로 다룬 논문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러

한 문제를 학술적으로 다룬 저서는 몇 권이 있다. 

대표적 연구물을 보면 저서로는 김영진 (197

4)8), 김용민 외 (1993)9), 이창석 (2012)10)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임이택 (1986)11), 채미

옥 1993)12), 김현재 (2011)13), 이동찬 

(2014)14)이 있다.

 5) 이연원ㆍ이창석 외, 감정평가 실무, 서울 : 형설출판사, 2003, pp.195~197.

 6) 상게서, pp.187~188.

 7) 구동회ㆍ양승철, “일괄 평가를 통한 토지 및 건물의 적정가격 평가방안”, 한국감정, 한국감정평가협회, 2003, 11~12월호, pp.32-35.

 8) 김영진, 부동산 평가론, 건설연구사. 1974. pp.45~55.

 9) 김용민 외, 부동산 감정 평가론, 형설출판사, 1993, pp.67~90.

10) 이창석, 기본강의 감정평가, 서울 : 리북스, 2012, pp.110~120.

11) 임이택, “감정평가 제도 용어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1986, 제7집, p.10. 

12) 채미옥, “감정평가 기준가격과 공시지가의 적정가격 개념 고찰”, 국토연구원, 1993, pp.12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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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감정에 있어 이기상(2015.5)15)에서

는 공사비감정, 감정내역서 작성방법, 감정 사례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고, 주택하자 분쟁의 감

정 업무에서는 최순정(2012)16)감정인 선정절

차, 감정정차, 감정인의 책무 등에 대하여 기술

하고 있다. 건설 프로젝트 사례분석을 통한 공공 

예정가격 산정방식 간 금액 변동차이에 관한 연

구는 임동의 외 1(2014.11)17)에서는 공공공

사 예정가격 산정방식인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

의 차이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해외 실적 

공사비제도의 벤치마킹을 통한 국내 원가 산정

의 발전 방향연구는 권가윤 외 2(2015.11)18)

에서는 국내 공공공사 원가 산정 방식의 발전 방

향에 대하여 제언하고 있다. 

건설감정 결과에 대하여 원고 측이나 피고 

측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실정이며, 공사비 산정

방식도 예정가격 외에 입찰 시의 낙찰률을 적용

한 도급공사비가 있고, 시공업체에서 실제로 집

행하는 실행예산 공사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 감정 시 어떤 단가를 적

용해야 가장 보편  타당성이 있는 가에 대하여 

연구로 그 차별성을 찾을 수 있다.

Ⅲ. 연구의 문제점과 분석의 틀

1. 연구의 문제점

1) 표준품셈 적용의 문제점

표준품셈은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및 위치 

등 다양한 조건과 수시로 개발되고 있는 신기술 

및 신공법의 공사단가를 빠르게 반영하기 어려

우며, 투입 물량이나 주변 환경에 따른 노무량 

및 장비 투입량을 유연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

다. 그러므로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실제 시장에

서 집행하는 공사비와 차이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2) 실적공사비 적용의 문제점 

실적공사비 제도는 건축, 토목, 기계설비등 

3가지 유형으로만 나뉘고, 세부유형에서는 지역

에 따른 자재비 차이 등 현장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공사의 

데이터가 제외되어 신뢰도가 적으며, 계약단가

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어 하도급 거래가격과

의 차이가 있다.19)

3)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의 괴리

2006년 기준 실적단가와 표준품셈의 차이

보다 2014년 기준에서 차이가 증가했다 뿐만 아

니라, 실적단가 시점에서만 보면 2006년 기준보

다 2014년 실적단가가 더 하락했고, 표준품셈의 

단가는 증가하여서 두 가지 공사비 산정방식의 

괴리가 심각한 상황이다.20)

4) 건설 감정 사례

서울 중앙 지방법원 2014 가합 567164 부

당이득금 소송은 입주자 599명이 B건설을 상대

로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 시 분양가가 실투입

공사비에 비하여 과다하여 부당 이득을 반환하

13) 김현재, “주택가격의 변동성과 결정 요인 분석”,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1, 제47집, p.20.

14) 이동찬, “부동산 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p.9.

15) 이기상, 건설감정, 서울 : 박영사, 2015, pp.106~146.

16) 최순정, “주택하자 분쟁의 감정업무 건설관리”, 건설관리, 한국건설관리학회, 2012.11 pp.40~43.

17) 임동의 외 1, “건설 프로젝트 사례분석을 통한 공공 예정 가격 산정 방식 간 금액 변동 차이에 관한 연구”,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건

설관리학회 2014.11, pp.179~181.

18) 권가윤 외 2, “해외 실적공사비제도의 벤치마킹을 통한 국내 원가 산정의 발전방향 연구”,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건설관리학회, 

2015.11, pp19~22. 

19) 권가윤 외 2, 상게논문, pp.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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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내용이다. 피고인 B건설이 감정신청을 하

였는데 피고 측에서는 품셈 기준으로 산정한 공

사비에 낙찰율을 적용한 공사비 산정을 원하고 

있고, 원고 측에서는 낙찰율 적용 후 실행율 까지 

적용한 공사비 산정을 요청하고 있는 등 이견이 

발생한 사건이다.

2. 분석의 틀

본 연구는 선행 연구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

서 법원 건설 감정에 관한 정확한 저서와 논문을 

조사하여 귀납법적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아울

러 문헌 조사와 건설 감정 전문가의 면담조사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Ⅳ. 분석결과

건설 감정 시 적용해야 할 공사비 단가의 문

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문헌조사 및 건설 감정 전

문가의 면담 조사 등 실증 분석을 통하여 분석하

고,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 BIM 활용

건설 관련 평가에 있어,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의 발전과 더불어 건

설정보시스템은 코스트 네비게이션으로 발전이 

예상되므로, 쉽게 공사비를 추정할 수 있다. 따

라서 설계 변경 부위의 공사비를 변경 전후로 

비교할 수 있는 BIM 과의 접목이 필요하

다.21) 그렇게 함으로써 정확한 공사비 추정이 

가능하다.

2. 감정 시점에 대한 고려

공사대금 소송의 감정내역서는 법원이 지시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사잔대금 또는 추가공사대금 청구의 경우에는 

공사의 완공 및 인도시점으로 하고, 기성고에 따

른 공사대금 청구 시에는 공사계약의 해체시점

이나 공사 중단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22) 따라

서 감정시점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3. 표준품셈과의 차이점

감정내역서는 대부분 표준품셈에 근거하나 

판례상의 법리에 의해 단가를 산정해야한다. 표

준품셈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불법

행위 등으로 건물이 훼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하

면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가 되고 있다. 수리로 

인해 훼손전보다 건물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에는 수리비에서 교환가치 증가분을 공제한 금

액이 손해액이 된다.23)

감정내역서는 공사대금을 직관적으로 파악

할 수 있도록 쟁점 별, 감정사항 별로 분할해야 

한다. 그런데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공사비 내

역서와 차이가 있는 이유는, 일부 항목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고 나머지 항목은 배척할 수 있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표준 품셈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규명할 필요가 있다. 

4. 서울 중앙 지방법원 건설감정인

실무 연수 자료

신규비목의 기준단가에 대하여 약정된 내용

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른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 

투입된 비용이나 시장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비

용으로 하고, 어려울 경우에는 표준품셈을 적용

한다.

20) 상게서, pp.180~182.

21) 이기상, 건설감정, 서울 : 박영사, 2015, pp.104~105.

22) 상게서, pp.107~108.

23) 상게서, pp.10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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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산정의 기준시점은 공사계약에 정해

진 공사비 지급 시점이 원칙이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의 완공 및 인도 시, 공사 계약의 

해제 시, 추가공사의 완료 시 등 청구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공사시점과 감정시점의 

큰 차이가 없으면 당사자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가능하다.24)

5. 건설 감정 전문가 면담

법원 건설 감정 경력 10년 이상의 감정인 

5인으로부터 가장 보편타당한 건설 감정 단가에 

대한 의견을 위하여 실증 분석을 활용해 조사하

였다.25)

실증 분석을 위하여 서울 지방 법원 등 법원 

건설 감정 평가 10년 이상의 대상 자료로 하여금 

건설비 산정에 표준 품셈 기준, 도급 공사비 등의 

항목을 가지고 실증 분석을 하였다.

건설감정 단가는 실제 투입된 비용이나 시

장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비용으로 하는 것이 좋

으나 조사하기에 어려움이 많고 객관적인 근거

를 제시하기도 쉽지 않았다. 표준품셈을 기준으

로 산정하는데 공사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을 적

용한 것이 도급공사비 이므로 도급공사비를 기

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반적으로 시

중에서 일반적인 물건을 구입할 때 영업이익과 

각종세금을 포함하여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그

런데 그 가격이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도급공사

비에 해당되며, 실행예산금액은 영업비밀이고 

객관적인 근거 제시가 어려우므로 건설 감정 단

가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법원 소송 시에 

건설 감정 가격을 낮추기 위해 실행예산 단가 적

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적인 상식의 

시장 논리로는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된다.

Ⅴ.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오늘날 부동산 경제적 가치가 복잡하게 변

동하게 된 것은 산업화와 도시화라는 환경 변화

적 요소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지만, 그와 함께 재

화로서의 특수성에도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산업화ㆍ도시화와 더불어 진행된 인간의 

부동산 이용 활동은 독특한 토의의 특성과 함께 

작용하여 여러 가지 용도로 분화되는 부동산 가

격 또한 복잡 다양한 양상으로 변동해 가게 되었

다. 이와 같이 부동산의 가격이 단순하게 변화하

던 오랜 시대를 지나 오늘날 복잡하게 변화함으

로써 부동산 가격을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다양

한 부동산 결정을 행하거나 부동산 활동이 전개

됨에 있어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졌다. 부동산 건설 등 부동산 활동에 있어 교체, 

대립되는 태도를 보여줌에 따라 사회‧경제적인 

비능률은 물론 정책적으로도 비효율성이 만연되

었다. 이와 같은 비능률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

경제적인 요구가 바로 올바른 평가 방법이다.

대부분의 건설관련 소송에서 건설전문가에 

의한 감정은 필수적이다. 건설 전문가의 감정결

과가 중요한 증거방법이 되어 재판결과에 커다

란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건설 감정 공사비 

산출시의 단가적용에 있어 표준품셈과 실적공사

비 적용에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이로 

인해 소송 당사자들의 만족도는 낮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관련 소송에 따른 법원 

감정 자료 등 관련 문헌조사, 서울 중앙 지방법

원 건설감정인 실무 연수자료, 건설 감정 전문

가 면담 등을 통하여 BIM 활용, 감정 시점에 

대한 고려, 서울중앙지방 법원 건설 지정인 실

무 연구자료, 건설 감정 전문가 상담 등의 내용

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개선방향을 활용하여 점차 증가하는 

24) 최성배, “건설감정과정에서의 감정인 유의사항”, 2015건설감정인 실무연수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3, pp.19~23.

25) 최성배, “건설감정과정에서의 감정인 유의사항”, 2015건설감정인 실무연구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3, pp.19~23.



28  건설관련 소송에 따른 법원 감정 시 건설비 단가 적용에 관한 연구

參考文獻

구동회ㆍ양승철, 「일괄 평가를 통한 토지 및 건물의 적정가격 평가방안」, 한국감정평가협회, 2003 

권가윤 외 2, “해외 실적 공사비제도의 벤치마킹을 통한 국내 원가 산정의 방식 발전방향 연구”,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건설관리학회, 2015.11.

김동환, “오피스빌딩 서비스 품질 차원 구조와 측정모형의 우수성 비교”,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5.12, 

제63집.

김상섭 외 2, “도시형 생활 주택의 공간유형 별 거주환경 인식평가 분석”,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5.12, 제63집.

김영진, 부동산평가론, 건설연구사, 1974.

김용민, “부동산 감정 평가의 원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04, 제23집.

양영준 외 1, “매수인 유형이 서울 오피스 가격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5.12, 제63집.

이기상, 감정평가-공사비편, 박영사, 2015.

이동찬, “부동산 평가 번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이상학, “건설 산업의 클레임 발생원인과 대책”,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5.12, 제63집.

이상학,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6.12, 제67집.

이연원ㆍ이창석 외, 감정평가 실무, 형설출판사, 2003.

이종수 외 1, 실적 공사비 제도 도입의 전체조건, 한국건설 산업 연구원, 2003.

이창석, 기본강의 감정평가, 리북스, 2012.

임동의 외 1, “건설 프로젝트 사례분석을 통한 공공 예정 가격 산정 방식 간 금액 변동차이에 관한연구”, 학술발표

대회 논문집, 한국건설관리학회, 2014.11.

임이택, “감정 평가제도 용어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1986, 제7집.

장효성, “하자정보의 실시간 피드백에 의한 공동주택 하자예방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

산학회, 2014, 제58집.

채미옥, “감정평가 기준가격과 공시지가의 적정가격 개념 고찰”, 국토연구원, 1993.

최석인 외 2, 실적 공사비 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건설 산업 연구원, 2004,

최순정, “주택하자 분쟁의 감정업무”, 건설관리, 한국건설관리학회, 2012.11.

건설 관련 소송에서 보다 명확한 감정 금액을 제

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2. 연구의 한계점과 과제

본 연구는 부동산 기술 분야와 공사비 단

가 감정평가 분야의 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

어, 유사한 선행연구가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

고 있다. 건설 감정은 일반 부동산의 감정 평가

와는 완전히 다른 분야이어서 금번 연구에서는 

감정 평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못하였다. 향

후 진행되는 연구에서 부동산 감정평가와 연계

하여 연구를 진행할 경우, 유용한 연구가 될 것

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설단가 중에 실행예산 단가가 있는

데 실행예산은 각 건설 회사의 대외비에 해당하

는 내용이다. 그러나 수집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

로 예상되지만 향후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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